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

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

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

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반시 회수 등 조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

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

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



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명시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

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

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

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

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